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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42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市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나. 강북소방서 개소(’23.3월 예정)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 등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소방서 신설 및 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1)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안 별표 4)

- (소방직) 소방위 10% 이내 → 11% 이내(증 1%)

소방사 33% 이상 → 32% 이상(감 1%)

다. 정원 조정 : 총 정원 6,326명 → 6,404명(증 78명) (안 제72조, 안 별표 5)

- 정원관리기관별

· (의회사무기구) 113명 → 124명(증 11명)

·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직) 2,842명 → 2,909명(증 67명)

- 직종‧직급별

· (일반직) 3,271명 → 3,282명[증 11명(5급 이하)]

· (소방직) 2,842명 → 2,909명[증 67명(소방정 2, 소방령 이하 65)]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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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1. 9. ∼ 11. 14.(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평가대상 아님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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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26명”을 “6,40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3명”을 “12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842명”을 “2,909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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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119특수대응단·시민안전테마파크·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1조제3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119특수대응단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대구광역시 전체

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대구광역시 전체

대구중부소방서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대구광역시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대구동부소방서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대구광역시 동구 일원

대구서부소방서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대구광역시 서구 일원 

대구북부소방서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구암동·동천동·
국우동·도남동·읍내동·동호동·학정동·관
음동·태전동·노곡동·매천동·동변동·서변
동·연경동·조야동·금호동·팔달동·사수동 
제외)

대구수성소방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일원

대구달서소방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원(이곡동·갈산동·
신당동·장동·월암동·대천동·호림동·파호동·
호산동 제외) 

대구달성소방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다사읍·하빈면·
가창면 제외)

대구강서소방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갈산동·신당동·
장동·월암동·대천동·호림동·파호동·호산동 
일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하빈면 일원

대구강북소방서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동천동·국우동·
도남동·읍내동·동호동·학정동·관음동·태
전동·노곡동·매천동·동변동·서변동·연경
동·조야동·금호동·팔달동·사수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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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7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ㆍ9급 전문경력관

비 율 4.5% 이내 14% 이내 33% 이내 36% 이내 11.5% 이상 1% 이내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 이내 84% 이상 12% 이내 88%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9% 이내 11% 이내 16% 이내 28% 이내 32%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 율 40% 이내 50% 이내 10%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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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74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총 계 6,404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2

일반직 계 3,282

1급 1 1

2-3급 3 2 1

3급 19 15 3 1

3-4급 3 2 1

4급 107 81 4 2 19 1

5급 이하 3,144

전문경력관 5 

연구직 계 155

연구관 24 21 3

연구사 131

지도직 계 26

지도관 3 3

지도사 23

별정직 계 29

1급상당 1 1

4급상당 10 3 7

5급상당 이하 18

소방직 계 2,909

소방정 17 6 11

소방령 이하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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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

라 한다)의 총수는 6,326명으로 하

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2조(정원의 총수) -----------

--------------------------

------------- 6,404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3명 2. ---------------- 124명

3.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

무원의 정원 : 2,842명

3. ------------------------

---------- 2,909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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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

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제5조 (생략)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

다.

제7조~제23조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 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

제자유구역청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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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

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

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

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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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개 요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6,326명 → 6,404명(증 78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3명 → 124명(증 11명)

-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842명 → 2,909명(증 67명)

○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증 78명)

- 일반직 : 증 11명(5급 +2, 6급 +9)

- 소방직 : 증 67명(소방정 +2, 소방령 +3, 소방경 +15, 소방위 +11, 소방장 +11,

소방교 +12, 소방사 +13)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자치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른 市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및 강북소방서 개소(’23.3월 예정)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 등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임

3.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29조(직급별 정원), 제30조(정원의 규정)

4. 비용 추계결과

구 분 인 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금액(원) 78명 3,056,055,680 3,117,176,750 3,179,520,230 3,243,110,580 3,307,972,72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 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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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비용 추계표(세출)

                                                                           (단위: 원 ,명)

직  급 연  봉(차액) 인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3,056,055,680 3,117,176,750 3,179,520,230 3,243,110,580 3,307,972,720 

소  계 453,774,320 462,849,780 472,106,750 481,548,860 491,179,800 

일
반
직

6급→5급 8,864,190  2 17,728,380 18,082,940 18,444,590 18,813,480 19,189,740 

7급→6급 3,148,040  11 34,628,440 35,321,000 36,027,420 36,747,960 37,482,910 

8급→7급 2,847,650  11 31,324,150 31,950,630 32,589,640 33,241,430 33,906,250 

9급→8급 1,485,240  11 16,337,640 16,664,390 16,997,670 17,337,620 17,684,370 

9급 32,159,610  11 353,755,710 360,830,820 368,047,430 375,408,370 382,916,530 

소  계 2,602,281,360 2,654,326,970 2,707,413,480 2,761,561,720 2,816,792,920 

소
방
직

령→정 16,541,080 2 33,082,160 33,743,800 34,418,670 35,107,040 35,809,180 

경→령 9,479,640  5 47,398,200 48,346,160 49,313,080 50,299,340 51,305,320 

위→경 2,410,450  20 48,209,000 49,173,180 50,156,640 51,159,770 52,182,960 

장→위 1,326,500  31 41,121,500 41,943,930 42,782,800 43,638,450 44,511,210 

교→장 1,463,040  42 61,447,680 62,676,630 63,930,160 65,208,760 66,512,930 

사→교 893,830  54 48,266,820 49,232,150 50,216,790 51,221,120 52,245,540 

소방사 34,668,000  67 2,322,756,000 2,369,211,120 2,416,595,340 2,464,927,240 2,514,225,780 


